
245

A B S T R A C T KEYWORDS

Employee’s workplace satisfaction of claim adjusting company, who assesses the loss of

catastrophe,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loss evaluation job. Eventually their

satisfaction would affect the compensation satisfaction of victims, therefore it is one of

important factors for victims’s compensation satisfaction.

This paper analyzes empirically the determinants of employee‘s satisfaction to their firm

for a claim adjusting company.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 are the psychological factor, the organizational factor,

and the individual factor. Among the significant factors, the psychological factor has the

biggest positive factor. And the organizational factor and the individual factor is next

with similar positive measurement. But the cognitive facto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 claim adjusting company may use the research result for the improvement of

employee’s workpla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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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재난발생 시에 손해액을 평가하는 손해사정회사 종업원들의 직장만족은 손해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며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의 보상만족에 영향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종

업원의 직장만족은 재난피해자의 보상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손해사정회사 종업원의 직장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로 연구결과는 종

업원들의 심리차원의 요인, 조직차원의 요인 및 개인차원의 요인이 종업원들의 직장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심리차원의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조직차원의 요인과 개인차원의 요인이 비슷한 크기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차원의 요인은 종업원의 직장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회사들은 종업원직장만족의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연구결

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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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풍, 지진, 화재, 선박침몰 등 대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인명구조작업이 수행됨과 동시에 재난의 진화가 수행되

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된다. 재난의 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인명 손실과 재산손실의

손해액을 평가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재난의 피해복구가 추진되는 것이 일

반적인 재난피해처리의 과정이다.

재난처리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의 손해액 평가는 재난처리과정의 중요한 문제이다. 재난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피해액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당사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피해액 지급 당사자와의 갈등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도 한다. 피해당사자는 재난에 따른 심리적, 재산적 손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액에 지급에 따른 불만과

갈등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어려움을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액의 산정이다.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액의 산정을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조직은 보험업의 손해사정회사이다. 손해사정회사는 지

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거의 모든 재난의 손해사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예를 들면 태안기름유출사

고, 전국순환정전사고, 대구지하철사고 및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사고 등 국가적 재난산사고시 마다 손해사정사의 회원

단체인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손해사정을 담당해 왔다(매경닷컴, MK뉴스, 2014.11.5.).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조건에 따른 손해보상을 위하여 재난피해의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손해사

정업무를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게 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손해

사정사3)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을

주요업무로 수행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손해사정업무이다4). 보험업에서는 이러한 손해사정업무를 보험회사내부의

손해사정조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외부 손해사정조직인 손해사정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2013.3.21.)에 따르면 2012년도 보험민원발생 건은 총 48,031건으로 이 중에서 손해발생 후의 보험금 지급

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관련 민원은 16,924건으로 전체 보험분야 민원 건 중에서 35.2%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계약의 성립/실효와 고지/통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민원은 5,681건으로

18.8%로 나타났고 이들 보험금지급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총 민원건수는 22,605건으로 전체 민원건수의 47.0%라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FSS, 2013). 이러한 사실에서 손해사정업무는 재난사고의 피해자인 보험소비자, 즉 재난피해자에게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즉 태풍 등 대재난발생 시에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직장만족은 손해평가업무에 영향을 미치며 종국

적으로는 피해자의 보상만족에 영향에 미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에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직장만족이 재난피해자의 보상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라고 생각하고 손해사정업무를 보험회사 외부에서 수행하는 손해사정회사의 종업원을 대

상으로 종업원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재난 손해사정업무와 손해사정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

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사정업무를 아웃소싱하려면 손해사정사 또

는 손해사정회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엄격하게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자격을

3)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

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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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전문가에게만 손해사정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사정업무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업무이며 그 결과가

바로 재난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손해사정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그 영위하는 보험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재물사정사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

험 및 원자력보험 등 재물에 대한 손해사정을 한다.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사정하고, 신체손해사정사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있

어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을 한다. 그리고 종합사정사는 모든 보험종류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이

러한 손해사정사는 1차 및 2차에 걸친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자격이 주어진

다. 자격취득 후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회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

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회사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

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 보험계약자들이 손해를 보상받는 것과 관련된 손해사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사정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의 이상

의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일정수의 손해사정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업

무의 성격이 사회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

업의 영업기준)에서는 손해사정회사는 반드시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회사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직장만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보험회사, 병원, 중소

기업 등을 여러 업종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직장만족을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선행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Jung H. J., Kim J. W., Oh T. H.(2004)는 종업원의 직장만족도 결정요인을 보험회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

구에서 독립변수로 ①공유가치, ②경영전략, ③조직구조, ④제도 및 절차, ⑤동기부여, ⑥리더십, ⑦정보기술시설, ⑧사기,

⑨직무만족, ⑩노사관계, ⑪자기개발, ⑫인재중시, ⑬자율성, ⑭혁신, ⑮교육훈련비, ⑯신상품, ⑰40세미만 직원, ⑱고위

직비율, ⑲의사소통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직장만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장만족에 유의한

변수는 신상품, 자기개발, 사기, 직무만족, 의사소통, 혁신, 교육훈련비 등 7개 변수로 나타났는데 교육훈련비는 직장만족

도에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Shim, G. B.(2006)은 병원 종사자들의 직장만족도와 영향요인연구에서 변수를 ①전반적인 종사자 만족도 변수(경영자

의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병원조직문화, 교육훈련, 업무의 질, 직원참여), ②인구학적 특성 변수(연령, 성별, 결혼 상태),

③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월평균 수입, 생활수준(경제력), 학력수준, 직업, 종교, 근무기간)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는데

종사자 직장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 수준, 직종, 병원 종별, 직원참여, 인적자원관리, 교육훈

련, 병원 진료 형태, 병상 수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Lee D. H.(2008)는 서울지역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원 복지 개선방안에서 독립변

수를 ①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 성, 교육수준, 근속년수, 직급, 직종), ②복지제도의 다양성, ③분배의 공정성, ④절차의 공

정성, ⑤수혜기준의 공정성, ⑥고충처리제도, ⑦기업복지제도의 이해도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분배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복지제도의 다양성, 수혜기준의 공정성,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 고충처리제도의 유효성이 직업복지만족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복지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H. J., Yang Y. M.(2008)은 청년패널조서(2006)의 자료를 활용한 직업별 취업자의 직장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수를 ①직장에서 하는 일, ②복리후생, ③인사고가(공정성), ④발전가능성, ⑤근무시간, ⑥근무

환경, ⑦고용안전성, ⑧임금, ⑨인간관계(직장 내) 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는데 관리 및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은 근로조건이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사무종사직, 판매 및 서비스직, 장치기계조작직에서는 안정 및 보상요인이 직장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 S. Y(2010)는 전국의 중소기업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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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직무불만족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직무만족요인에는 ①성취, ②인성, ③작업 그 자체, ④책임, ⑤자율 등을,

직무불만족요인에는①임금, ②작업조건, ③대인관계, ④감독, ⑤회사정책 등으로 선정하여 기업복지와 직장만족도와의 관

계를 분석하였는데 근로자의 직장 내 직무, 인간관계, 보상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스트레스가 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Kim M. J.(2011)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청년패널2007(YP2007)의 청년 취업 대상자용 설문결과를 이용한 취업

대상자의 현 직장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에 따라 ①인구 통계학적 특성(성별, 현재 혼인상태, 최종학력, 회사유형), ②

직장 상황(현 직장노조 유무, 취업당시 종사자 지위, 임금단위, 업무내용과 교육수준 비교, 필요기술수준, 입직경로), ③

심신 상태(건강상태, 스트레스정도, 우울정도), ④직장 환경 만족도(다양성, 심신의 안정, 타인에 대한 영향, 지적 추구,

애국, 자율성, 물리적 거리, 비전, 물리적 근무환경, 사회적 근로환경,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⑤현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성취, 이타, 개인지향, 경제적 보상, 인정, 신체활동, 직업안정) 등을 분석하여 취업 대상자들의 현 직장 만족도

가 학력, 경제적 상황, 임금수준, 노조결성, 고용안정성과 관련하여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Choi H. J.(2011)는 외식업체의 정규 비정규직 직원을 표본으로 하는 핵심자기평가(CSE)와 일 가족 지원, 직장만족 그

리고 이직의도에 대한 관련연구에서 변수를 ①핵심자기평가, ②일-가족 지원, ③직장만족, ④이직의도, ⑤인구통계학적인

변수(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급, 근무년수, 근무부서, 자녀 수, 월평균 소득)으로 정하고 연구하였는데 일-가족 지

원과 직장만족관계에서는 가족-일 방향지원만이 직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직장만족은

이직의도를 저하시키는 것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Kang E. N.(2011)은 성공회대학교 사회적 기업연구센터의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적기업 근로자의 직무요구와 고용불안정이 직장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변수를 ①직장만족(근무환경, 임금, 경력개

발과 승진, 의사소통, 전반적인 직장생활 만족도), ②직무요구(시간적 압박, 중단상황, 업무량 증가, 과도한 직무부담, 직장

과 가정의 양립정도, 업무의 다기능 정도), ③사회적미션 지향성(타인에 대한 유익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적 유

익성), ④개인요인(성별, 연령, 교육연수, 배우자 유무, 근무형태, 고용형태, 교육훈련여부, 월평균 임금, 직장에서의 부당경

험 여부) 으로 정하고 연구하였는데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교육훈련여부,

월평균임금, 직장 내 부당경험, 직무요구, 고용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미션 지향성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종업원의 다양한 직장만족 요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연구자의 연구의도가 반영된 연구모델을 이용하는 검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연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3.1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달리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이 검증적 요인분석을 이용

한 것과는 달리 연구자의 연구의도를 배제하고 종업원의 자유로운 설문답변을 통한 직장만족결정요인을 연구하는 것도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검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 있다.

Park K, B.(2004)은 탐색적 요인분석은 ① 요인의 개수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② 요인부하(factor loading)의 값이 사

전에 정해지지 않으며, ③ 모든 요인과 모든 측정치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④ 측정요인 혹은 특수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며, ⑤ 모형이 미파악 되는 경우가 많고, ⑥ 모든 요인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거나, 혹은 모든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검증적 요인분석은 ① 요인의 수와 그 의미가 사전에 연구자에

의해 확정되고, ② 요인부하의 값이 분석 전에 부분적으로 정해지며, ③ 각 잠재요인은 관찰변인 중 일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모형화될 수 있고, ④ 측정오차들이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언제나 과파악(overidentified)되는 모형을 검증

하고, ⑤ 잠재요인간의 관계 역시 연구자의 가설에 따라서 독립적일 수 있고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탐색적 요인방법은 검증적 요인방법이 연구자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연구모형이

나 가설의 설정 없이 전체의 측정변인들을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요인을 분석하여 모형화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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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한 연구의도를 배제하고 측정변수들의 본래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인화하고 연구모델을 구성하여 모집단

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변량 연구방법이다.

3.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종업원의 직장만족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손해사정회사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서울시 소재 손해사정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둘째 주부터 6월

넷째 주까지 447부를 설문하여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배제한 42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성이 309명으로 72.9%, 여성이 115명으로 27.1%

로 각각 분포하였고, 이들 중 60.6%가 미혼이었다. 연령층은 30대가 255명으로 6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26.9%, 40대 10.6%, 50대 2.4% 순으로 분포하였다. 학력은 대졸자가 59.4%, 전문대졸이 34.4%로 대부분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구 분 빈도(명) 점유비(%) 구 분 빈도(명) 점유비(%)

성별

남성 309 72.9

학력

고졸 23 5.4

전문대졸 146 34.4

여성 115 27.1

대졸 252 59.4

연령

20대 114 26.9
대학원이상 3 0.7

30대 255 60.1

결혼

미혼 257 60.6

40대 45 10.6 기혼 165 38.9

50대 10 2.4 미응답 2 0.5

합계 424 100.0 합계 424 100.0

4. 분석결과

4.1 타당성 검토 및 신뢰도분석결과

측정변수들의 상호관련성을 기초로 변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 변수를 적은 수의 구조로 축약하

거나 요약하고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회전방식은 직교회전 방식인

베리맥스(Varimax Rotation)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적재량(factor loading)이 0.5이상인 변수들을 의미하는 변수로

판단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성항목들의 신뢰도 검증을 통해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이들 측정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선행변수들은 요인분석결과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1은 개인차원 요인, 요인2는 조직차원 요인, 요인3은

심리차원 요인, 요인4는 인지차원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4개 요인은 71.357%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값을 보면 0.763에서 0.932로 나타나 신뢰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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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ing variables

구 분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개인차원요인

교육훈련 0.806 0.321 0.172 0.076

자기계발 0.764 0.227 0.318 0.146

사원복지 0.702 0.251 0.254 0.212

제안포상제도 0.685 0.258 0.168 0.394

조직차원요인

경영전략 0.332 0.818 0.266 0.184

공유가치 0.252 0.799 0.303 0.187

조직구조 0.236 0.799 0.322 0.136

제도절차 0.327 0.733 0.325 0.176

심리차원요인

자율성 부여 0.184 0.22 0.757 0.163

인간관계 0.076 0.191 0.688 0.347

사 기 0.369 0.281 0.68 0.017

담당업무 0.266 0.31 0.617 0.233

승 진 0.337 0.331 0.605 0.254

의사소통 0.385 0.326 0.594 0.217

인지차원요인

지리적 위치 0.139 0.119 0.217 0.826

공간구조 0.316 0.186 0.276 0.685

회사명성 0.359 0.355 0.204 0.535

고유치(아이겐 값) 3.632 3.545 3.482 2.185

분산비율(%) 20.179 19.694 19.345 12.139

누적 분산비율(%) 20.179 39.873 59.218 71.357

신뢰도(Cronbach's α) 0.886 0.932 0.878 0.763

종속변수에 대하여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요인설명력은 75.901%였으며 Cronbach's α값도 0.901로 나타나 신

뢰도도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

구 분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요인 1

만족요인

회사에 대한 자긍심의 정도 0.931

업무에 대한 자긍심의 정도 0.875

종합적인 만족의 정도 0.803

아이겐 값 2.277

분산비율(%) 75.901

신뢰도(Cronbach's α) 0.901

4.2 상관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에 대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상관성이 대부분이 정(+)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을 나타났다.

이들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요인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요인을 좋게 인식하는

경우,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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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Factors

구분 개인차원 요인 조직차원 요인 심리차원 요인 인지차원 요인 만족도

개인차원요인 1

조직차원요인 0.689*** 1

심리차원요인 0.712*** 0.730*** 1

인지차원요인 0.694** 0.644*** 0.786** 1

만족도 0.564** 0.569*** 0.643*** 0.549*** 1

**p<.01, ***p<.001

4.3 회귀분석 결과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수정된 R²는 모형을 71.8% 설명하고 있으며,

Durbin-Watson값은 2.010으로 나타나 잔차들의 음이나 양의 자기상관관계가 없고, 모형의 F값도 39.082로 유의하여 좋

은 모형으로 여겨진다. 또한 (Table 4)에서와 같이 공선성통계량으로 공차한계나 VIF값도 범주 내에 들어와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어 본 모형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심리차원

의 요인, 조직차원의 요인 및 개인차원의 요인이 종업원들의 직장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중에서 심리차원의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조직차원의 요인과 개인차원의 요인이 비슷

한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차원요인이 종업원의 직장만족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회사명성, 지리적 위치 등 인지차원의 하부요인들은

종업원이 회사를 선택하고 입사하는 과정에서는 관심이 높은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나 입사 이후에는 종업원들은 회사명

성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 결과로 종업원의 직장만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입사 이후 근무 중인 종업원들은 자율성, 인간관계 등의 심리차원요인과, 교육훈련, 자기개발 등 개인차원요

인, 그리고 경영철학, 공유가치 등 조직차원요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으며 그 결과로 이 요인들이 종업원의 직장만족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종업원의 직장 만족에는 인지차원이 아닌 심리차원, 조직차원 및 개인차원의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유의한 요인들 중에서는 심리차원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차

원의 하부요인인 업무의 자율성, 인간관계, 사기, 담당업무, 승진, 의사소통 등이 종업원의 직장만족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Model Statistics of Regression Analysis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0.859 0.737 0.718 0.463 0.737 39.082 0.000 2.010

Table 6. Statistics of Regression Analysis

구 분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상수) 　 6.042 0.000 　 　

개인차원 요인 0.163 2.737 0.006 0.396 2.523

조직차원 요인 0.168 2.859 0.004 0.408 2.448

심리차원 요인 0.384 5.404 0.000 0.28 3.576

인지차원 요인 0.024 0.373 0.709 0.343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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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태풍, 지진, 화재, 선박침몰 등 대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인명구조작업이 수행됨과 동시에 재난의 진화가 수행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이후에는 인명 손실과 재산손실의 손해액을 평가하고 관련 당사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다음으로 재난의 피해복구가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재난피해처리의 과정이

다.

손해사정업무는 재난사고 피해자의 보상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

사정 담당 종업원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은 재난피해자의 불만과 갈등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본 연구는 손해사정업무를 보험회사 외부에서 수행하는 손해사정회사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직장

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들의 심리차원의 요인, 조직차원의 요인 및 개인차원의 요인이 종업원들의 직장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심리차원의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조직차원의 요인과 개인차원의 요인이 비슷한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차원의 요인은 종업원의 직장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손해사정회사들의 종업원의 직장만족은 우선적으로 심리차원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심리차원의 하부요인인 업무의 자율성, 인간관계, 사기, 담당업무, 승진, 의사소통 등이 종업원의 직장만족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 외에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더 있을 것이나 재난손해사정회사들은 종업원의 직장

만족의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연구결과를 내부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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